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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  공 사 개 

1.1  공사 

1.1.1  동 재탐지 비공사 :  1식

 2     사 항

2.1  목    

본 시 는 공사 에 한  공통사항  시공상 지 야 할 

 사항  규 함  목  한다.

2.2  용

2.2.1  본 시  본  규  는 든 공사에 용한다.

2.2.2  본 시 에 시 지 않  사항  시 지  안 리에 한 ,

시 지 안 리에 한 시행 , 각 비별 재안 , 

  고시, 건 등 본 공사에 계 는 각  에 한다.

2.2.3  도   특 시 에 시  사항  본 시 에 우 하여 용한다.

2.2.4  본 시 에  사항  각 공 에 해당 는 사항만  용한다.

2.3  공사  시행

2.3.1  는 든 공사  착공  당해 공사계  하여아 하 , 주 공

착공 1 에 감독  승  득하고 지시  아야한다.

2.3.2  는 공사시행  비계통  계 비  계통  지한 후 공사

시행하여야 한다.

2.3.3  는 계도   시 에 시 지 않  사항  지라도 에 규 는

사항, 시공상, 상, 상, 당연  필 한 사항  감독  지시에 라 보

 시공하여야 하 , 도 과 시  내용  상 거나 해 상  견해차 가 

 에는 감독  해 에 라야 한다.

2.3.4  는 감독  지시가  해당공 시공 시공도(SHOPDRAWING)

여건에 맞게 한 후 공사  시행하여야 한다.

2.3.5  시 공사는 한 차에 해 비공사업 허   가

시공하여야 한다.

2.3.6  는 본 계도  산내역 상  량  단가가 에  한 

보다 과다  책 어 당 주처  과다계산  에 한 감액 또는  

가 시는 계약 간  , 공후에라도  없  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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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7   재 납  시공한계는 각 지 재 시  규 에

다.

2.4  사용 재  

2.4.1  든 재는 KS 시   행 에 한 검  사용하여야 하 ,

KS 시  없  는 식승 , 시 고   사용하여야 한다.

2.4.2  사용 재  변질. 상 또는 능상  하 가 는 량  감독

 할 는  사용  말고  하여야 한다.

2.4.3  당 주처에  지 한 재 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   아야 하 ,

는 사용  나 실  재는 시 보상하여야 한다.

2.5    재  시험

2.5.1  본 시  용  는 재  시험  아래  같다. 단, KS 시   식

승  시험  한다.

      목 시 험  시 험 항 목 비   고

  블  체시험

해당규 에 한

연 항시험

내 압시험

난연 시험

2.5.2  재 탐지 신   비상 용 앰프등  도  감독 에게 한 후

하여야 하  에 시에는 공  시험  필하여 시험  같  

하여야 한다.

2.5.3  본시  또는 특 시 에 시험 시가 없는 목 라 할지라도 상 재가

하거나 질  여  별키 어 울시는 감독    재  

시험  할   시험결과 합격  다고 통보  생산 업체  재는 

감독  지시에 라 사용  한할  다.

2.5.4   체시험   목에 하여 체 시험 시  미  또는

미비하다고 시는 감독  공  에 시험  뢰할  다.

2.5.5  시험 에는 과  시하여아 한다.

2.5.6  본 시험에 는  비용  공사  담  한다.

2.6  시공 승 도 

공사 는 본건공사 계약후 아래  같  각  도  한다.

2.6.1  계약 에 한   SHOP DRAWING  사본, 재  견본 

 사양 에 한 든 료등  감독 에게 하여아 한다.

2.6.2  공 에 SHOP DRAWING 재 , 견본   승  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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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한다.

가. SHOP DRAWING

1)  동  , 계 ,  또는 립에 하여 실  시공할  도  당해

 하여 나타내어 도  공사 , 비공  또는 비

업 가 하는 원도  말한다.

2)  도  계 가 한 계원도상  참  계약도 상에 시

상 도  찾아보  게 하고 약  는 알아보  도  한다.

나. 재 

1)    개략도

(1) 공사에  필  없게  내용  삭 여 가  원도

(2) 공사에 가   보

2)   CATALOGUE, , 도 , 계 , 능 , 해   타

(1) 각 사본에 재질, ,   할  도  시  한다.

(2) 필  공차  재한다.

(3) , 어계통도  재한다.

다. 견    본

1)  재질, , 능도 등  나타낼  는   상태  검 ,

단 할  는“ ”  울  는 실

2)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  그  주 특 , 재질  나타낼  는

도  충 한 크  량    또는 든 늬, 색상  것  갖

어 한다.

라. 내역

1)  승  필  하는  그  필 한   10 에

하도  한다.

2)  SHOP DRAWING  용지에 그 진 원도, 청사진 복사도 , 시공 는

가 사용함에 어 필 한   감독  보 할   합

하여 하여야 한다.

마. 공사  책 사항

1)  SHOP DRAWING 재사양 , 견본  에  용할 실  , 업

, CATALOGUE , 타 료 등    하 에 한다.

2)  공사 착공도 나 시 에 해진 것  변경하여 감독 에게 할 에는

상  감독 에게 변경사   시공  통보하여야 하  감독  변

경 사양에 한 상  없   승 했다고 하 라도 그 공사 시

공사양변경에 한 책  공사 가 진다.

3)  공사 가 한 에  또는 누락  는 에  감독

승 했다고 하 라도 는  실  다하지 못하 므  그  

한 해에 한 책  진다.

4) 에 승  나타내는 도  날 나 사  어 지 않  경우에는



- 7 -

시공에 착 하지 않는다.

5) 검사 또는 시험  KS규 에 한다.

2.7  계변경

2.7.1  는 본공사 시행  다  각  1에 해당 는 경우는 사 에 감독

승   후 계변경  청 할  다.

가. 규  개  한 공사내용변경

나. 공사  계  변경  경우

2.7.2  본공사  시공에 어  비   변경등 경미한 변동  한 도 액

변경   않는다.

2.8  시  훼   지

2.8.1  공사  시   또는 상시  시는 시 감독  지시에 라

복  또는 시공 하여야 하 , 복   시공  경비는 공사  담

 한다.

2.8.2  복   재시공에 사용하는 재 또는 복  시  감독  가

 시 본 시 에 한 시험  필하여야 한다.

2.8.3  가 건    타 질  보 시 재  하여 안

하고 에 재  시  쇠  달고  비 하여야 한다.

2.8.4  가 건   건 시 에 한다.

2.9  계  

공사 는 필 시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 한 계   (허가, 

신고, 검사등)  행하여 필하여야 한다.

2.10 공사  공

2.10.1 공사  공  공  하여 10 에 료하여야 한다.

2.10.2  공사 공시에는 다  사항  , 허가  하여야 한다.

가. 사용 검사필

2.11 공도   계

2.11.1 공도

공사 는 공사가 공  에는 공 보고  함께 아래  같  에 

하여 한 공도  감독 에게 하여야 한다.

가. 공도  원도는 TRACING-PAPER에 그리  하고 재하는 , 척, 도시

 등  계도 에 하여야 한다.

나. 공도에는 든 계변경사항  하고 알  게 재하여야 한다.

다. 신 , 비상 앰프등  감독  승   재 도  공도  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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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 다.

라. 공도는 원도  청사진  1  상 감독  하는  하여야

한다.

다만,  도  원도는 2원도  신하여 하여도 하다.

2.11.2 는 공시 공사시공사진, 시험   ( 연 항, 지 항)

하여야 한다.



 2 .     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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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    공 사

1.1   공사

1.1.1   아연도  KSC-8401에 한 KS 시 어야 한다.

1.1.2  용  KSC-8406에 한다.

1.1.3  용 는 KSC-8401에 하  사용  아래에  한다.

가.  3개 지 시:8각

나.  4개 지 시:4각

다.  2개 상 동 향 시:  4각

라.  벽체 매 시는 4각 말단   .

1.1.4  각      크낫트  고 하고 , 계

하게 시공하여야 하 , 피복  상  않도  단한 끝  리 마 등

 다듬고  싱  취 하여아 한다.

1.1.5  별도 재가 없는한 2  천 시는 감지 용  천 내 폐 시공하고

 2M 내마다 새들  고 한다.(단, 천 가 경량철골  경우에는 

드  고 한다)

1.1.6  용  라브내에 매  시공한다.

1.1.7   림  내경  6  상  곡 경  지하 , 90도 하

곡하여야 한다.

1.1.8  라브매   28mm 지  하  득 한 경우 36mm 지  할 

다.

1.1.9  공사가 끝났 시는  말단에   지하  하여 한

 취하여야 한다.

1.1.10 90도 곡 에 하여는 28mm  말 드  사용한다.

1.1.11   시공 어 식  생   는 에는 청도료  하고

원색과 동 한 색상  재도 하여야 한다.

1.2  합 지  공사

1.2.1  경질비닐 (VE), 내충격 경질 비닐 (HI-VE)합 지  가

(CD), 상  경질 PE (ELP)과  KS 시  신  어야 

한다.

1.2.2  용   사용  아래에 한다.

가.  3개 지 시 :  8각(심 )

나.  4개 지 시 :  4각( 심 )

다.  2개 상 동 향 시 :  8각( 심 )

라.  벽체 매 시는 4각, 말단   .

1.2.3  내충격  경질비닐   재질  염 비닐 지에 내충격  진

한 재료  첨가한 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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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.4  경질비닐  상 간   커플링  사용하여야 하 ,  상  

과   착  사용하여 탈 지  가 도 하여야 한다.

1.2.5  벽식 체에 매 는 각   는 지지용 보강철  하여 철근

 거 집에 견고하게 고 하고 거 집 해체후 보강철  지 않도  하

여야 한다.

1.2.6  경질비닐  공사는 열  향   우 가 는 곳 나 계  충격에

한 상   운 곳  피하여야 한다.

1.2.7  합 지  가 (CD)  용   또는 트에 납하여 시 하는

경우 에는 직  크리트에 매 하여 시 하여야 한다.

1.2.8 별도 재가 없는한 2  천 시는 천 내  폐 시공하고 

1.5M 내마다 새들  고 한다. (단, 천 재가 경량철골  경우에는 드

 고 한다)

1.2.9  용  시공후 염 질  지  하여 착시 지 한

 보양  하여야 한다.

1.3  용 

1.3.1   규격  함 1.2mm 비 1.6mm 상  께  갖는 아연도 철

사용한다.

1.3.2  타 비  시  공용하는 는 막  하여 , 하여야

한다.

1.3.3  내   커 ( 크 트  싱)  마감하여야 한다.

1.3.4  핏트내에 는 는 4 상 라브에 트등  취 하여 견고하게

고 하여야 하 , 검용 개 는 보  지에 편리하도  하여야 한다.

1.3.5  가 500 * 500 * 200 상  규격  사용할시는 강(30 * 30 * 3t)

보강하여 하여야 한다.

1.3.6  는  3  지공사 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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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   공사

2.1      

2.1.1  에 앞  내  끗  청 한다.

2.1.2  압간  블  600V 2  비닐연  (KSC3328)  사용한다.

2.1.3  복 내   상  에는  어  또는 프  

강도가 어지지 않도  마감한다.

2.1.4  연 항

가. 연 항시험

원   지 사   상 간  연 항  비 에

 하는 에 하고, 감지     지 사    

상 간  연 항  1경계 역마다 직  500V   연 항  사용하여 

한 연 항  다   값 상 어야 한다.

    시       험        압 연 항

감 지 

 신 

 계 

 신 

 시 등

연  단 간  단  함간

연  단 간  단  함간

충  함간  간

산   지 비  충  함간

간

시등  단  함간

DC 500 V

DC 500 V

DC 500 V

DC 500 V

DC 500 V

DC 500 V

50 MΩ

20 MΩ

20 MΩ

5 MΩ

20 MΩ

20 MΩ

나. 연내  시험

각 시험  연내  60Hz  에 가 운 실 압 500V( 격 압  

60V 상 150V 하  것  1,000V, 150V  과하는 것  격 압에 2  

곱하여 얻  값에 1,000V  한 값)  압  가하  경우 1 간  견

는 것 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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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  동 재탐지 비

※ 동 재탐지 비는 동 재탐지 비 재안 (NFSC 203) 규 에 맞도  할 것.

3.1  신

3.1.1  동 재탐지 비  신 는 다  각목  에 합한 것  하여야

한다.

가. 당해 상  경계 역  각각 시할  는  상  신

 할 것

나. 4  상  상 에는 신   통 가 가능한 신  할 것

다. 당해 상 에 가 누 탐지 비가  경우에는 가 누 탐지 비

 가 누 신  신하여 가 누 경보  할  는 신  할 것

(가 누 탐지 비  신  별도  한 경우에는 한다)

3.1.2  동 재탐지 비  신 는 상  또는 그  지하 ․ 창 등

 가 지 아니하거나 실내  40㎡ 미만  , 감지  착 과 

실 내 닥과  거리가 2.3m 하   시  생한 열․연  또는 

지등  하여 감지 가 재신  신할 우 가 는 에는 능 

등  는 것( 감지 가  에는 감지  감시  단

 차단시  재  단하는 식  것  말한다)  하여야 한다. 

다만, 동 재탐지 비 재안 (NFSC 203) 7 1항 단  규 에 

라 감지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3.1.3  신 는 다  각  에 라 하여야 한다. 

가. 실 등 상시 사람  근 하는 에 할  것. 다만, 사람  상시

근 하는 가 없는 경우에는 계  게 근할  고 리가 용 한 

에  할  다.

나. 신 가  에는 경계 역 람도  비 할 것. 다만, 든 신

연결 어 각 신  상  감시하고 어할  는 신 ( 하 "주 신 "

라 한다)  하는 경우에는 주 신  한 타 신 는 그러하지 아니

하다. 

다. 신  향 는 그 량  색  다    등과  별

 는 것  할 것

라. 신 는 감지 ․ 계  또는 신 가 동하는 경계 역  시할  는

것  할 것

마. 재․가  등에 한 합 재  한 경우에는 당해 에

신  동과 연동하여 감지 ․ 계  또는 신 가 동하는 경계 역  

시할  는 것  할 것 

. 하나  경계 역  하나  시등 또는 하나   시 도  할 것 

사. 신   는 닥  가 0.8m 상 1.5m 하

에 할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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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하나  상 에 2 상  신  하는 경우에는 신  상 간

연동하여 재 생 상  각 신 마다 할  도  할 것

3.2  동 재탐지 비  계

다  각목  에 라 하여야 한다.

3.2.1  신 에  직  감지  도통시험 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어 는

신  감지  사 에 할 것 

3.2.2    검에 편리하고 재  등  재해  한 피해   우 가

없는 에 할 것 

3.2.3  신 에 라 감시 지 아니하는  통하여  공 는 것에

어 는 원  에 과  차단  하고 당해 원   

시 신 에 시 는 것  하 , 상용 원  비 원  시험  할  

도  할 것

3.3  감지

다  각  에 라 하여야 한다. 다만, 차 식에 사용 는 감지 , 

한 연 가 우 는 에 사용 는 감지   능  는 신 에 

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 는 능  없는 것  하여야 한다.

3.3.1  감지 (차동식 포  것  한다)는 실내  공  1.5m

상 어진 에 할 것 

3.3.2  감지 는 천  또는  내에 하는 에 할 것 

3.3.3  보상식 포트 감지 는  감지  주  평상시 고 도보다 20℃

상  것  할 것

3.3.4  식감지 는 주 ․보 러실등  다량   취 하는 에

하 , 공 동 도가 고주 도보다 20℃ 상  것  할 것

3.3.5  포트 감지 는 45° 상 경사 지 아니하도  착할 것 

3.3.6  공 식 차동식 포 감지 는 다  에  것 

가. 공   감지 역마다 20m 상  도  할 것 

나. 공 과 감지 역  각변과  평거리는 1.5m 하가 도  하고, 공

상 간  거리는 6m(주    내  한 상  또는 그 에 

어 는 9m) 하가 도  할 것

다. 공  도 에  하지 아니하도  할 것 

라. 하나  검 에 하는 공  는 100m 하  할 것 

마. 검 는 5° 상 경사 지 아니하도  착할 것 

. 검 는 닥  0.8m 상 1.5m 하  에 할 것 

3.3.7  열 식 차동식 포 감지  하나  검 에 하는 열 는 20개

하  할 것. 다만, 각각  열 에 한 동여  검 에  시할  

는 것(주 )  식승   능 내  량  할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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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.8  열 도체식 차동식 포 감지  하나  검 에 하는 감지 는 2개 상

15개 하가 도  할 것. 다만, 각각  감지 에 한 동여  검 에  

시할  는 것(주 )  식승   능 내  량  할 

 다. 

3.3.9  연 감지 는 다  에 라 할 것 

가. 감지 는 복도  통 에 어 는 보행거리 30m(3 에 어 는 20m)마다,

계단  경사 에 어 는 직거리 15m(3 에 어 는 10m)마다 1개 상

 할 것 

나. 천  또는 가 낮  실내 또는  실내에 어 는  가 운

에 할 것

다. 천  또는 근에 가 는 경우에는 그 근에 할 것

40 감지 는 벽 또는 보  0.6m 상 어진 곳에 할 것

3.3.10 열복합 감지  에 하여는 3  내지 9  규 , 연 복합 감지

 에 하여는 동 재탐지 비 재안 (NFSC 203) 10  

규 , 열연 복합 감지  에 하여는 5   10  나목 내지 마

목  규  용하여 할 것

3.3.11 식감지 감지 는 다  에 라 할 것

가. 보 나 고  사용하여 감지  늘어지지 않도  할 것

나. 단  마감 고   간격  10㎝ 내  할 것  

다. 감지  감지  곡 경  5㎝ 상  할 것

라. 감지  감지 역  각 과  평거리가 내  경우 1  4.5m 하,

2  3m 하  할 것. 타  경우 1  3m 하, 2  1m 하  할 것

마. 블트 에 감지  하는 경우에는 블트  에 마감

사용하여 할 것

. 지하 나 창고  천  등에 지지  당하지 않는 에 는 보

하고 그 보 에 할 것

사.  내 에 하는 경우 착  용하여 돌  닥에 고 시키고

그곳에 감지  할 것

아. 그   식승  내용에  식승  사항  아닌 것

사  시 (示方)에 라 할 것

3.3.12 감지 는 다  에 라 할 것

가. 공 감시거리  공 시야각  식승  내용에  것

나. 감지 는 공 감시거리  공 시야각   감시 역   포용  

도  할 것

다. 감지 는 재감지  하게 감지할  는 리 또는 벽 등에 할 것

라. 감지  천 에 하는 경우에는 감지 는 닥  향하여 할 것

마.  많  생할 우 가 는 에는  할 것

. 그   식승  내용에  식승  사항  아닌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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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시 에 라 할 것

3.3.13 아날 그 식  감지 는 공 감지 도   공 감지 도 에 합한

에, 다신 식  감지 는 재신  신하는 감도에 합한 에 

할 것. 다만,  에  하지 않는 에 하여는 식승  사항

나 사  시 에 라 할  다.

3.3.14 식 리 감지 는 다  에 라 할 것

가. 감지   햇빛  직  지 않도  할 것

나. ( 과  심  연결한 )  나란한 벽  0.6m 상

격하여 할 것

다. 감지   는  뒷벽  1m 내 에 할 것

라.  는 천  등(천  실내에 한  또는 상  닥 하

말한다)  90% 상  것

마. 감지   는 공 감시거리 내  것

. 그   식승  내용에  식승  사항  아닌 것

사  시 에 라 할 것

3.4  동 재탐지 비  향

다  각  에 라 하여야 한다.

3.4.1  주 향 는 신  내  또는 그 직근에 할 것 

3.4.2  5 (지하  한다) 상  연  3,000㎡  과하는 상

또는 그 에 어 는 2  상  에  한 에는   그 직상

에 한하여, 1 에  한 에는 ․그 직상   지하 에 한하여, 지

하 에  한 에는 ․그 직상   타  지하 에 한하여 경보  

할  도  할 것 

3.4.3  지 향 는 상  마다 하 , 당해 상  각 

 하나  향 지  평거리가 25m 하(지하가   경우에는 

주행 향  벽  50m 내)가 도  하고, 당해  각 에 하게 

경보  할  도  할 것. 다만, 비상 비  재안

(NFSC202) 규 에 합한 비  동 재탐지 비  감지  연동하여 

동하도  한 경우에는 지 향  하지 아니할  다.

3.4.4  향 는 다  각목  에    능  것  하여야 한다.

가. 격 압  80% 압에  향  할  는 것  할 것 

나. 량  착  향  심  1m 어진 에  90폰 상

는 것  할 것 

다. 감지   신  동과 연동하여 동할  는 것  할 것

3.5  청각 애 용 시각경보

한 검 공사 또는 42   규 에 라 능시험업  탁 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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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 것  다  각목  에 라 하여야 한다.

3.5.1  복도․통 ․청각 애 용 객실  공용  사용하는 거실( 비, 실, 강 실,

식당, 게실 등  말한다)에 하 , 각  하게 경보  할 

 는 에 할 것

4.5.2  공연 ․집 ․ 람  또는   사한 에 하는 경우에는 시

집 는   등에 할 것

3.5.3  는 닥  2m 상 2.5m 하  에 할 것

하나  상 에 2 상  신 가  경우 어느 신 에 도 지

향   시각경보  동할  도  할 것 

3.6  동 재탐지 비  신

다  각목  에 라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  경우에는 신  

하지 아니할  다. 

4.6.1   운 에 하고, 는 닥  0.8m 상 1.5m 하

에 할 것. 

4.6.2  상  마다 하 , 당해 상  각  하나

신 지  평거리가 25m 하(지하가   경우에는 주행 향  벽

 50m 내)가 도  할 것. 다만, 복도 또는 별도   실  보행거

리가 40m 상  경우에는 가  하여야 한다.

4.6.3  신   시하는 시등  함  상 에 하 , 그 빛

착  15° 상   안에  착지  10m 내  어느

곳에 도 게 식별할  는 색등  하여야 한다.

3.7  동 재탐지 비  상용 원

다  각목  에 라 하여야 한다.

3.7.1  원  가 상  공 는 지 또는 압  내 간

하고, 원 지   용  할 것

3.7.2  개폐 에는 " 동 재탐지 비용" 라고 시한 지  할 것 

3.7.3  동 재탐지 비에는 그 비에 한 감시상태  60 간 지 한 후 하게

10  상 경보할  는 지 비( 신 에 내 하는 경우  포함한다)  

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용 원  지 비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8  동 재탐지 비 

사업  67  규 에   에  한 것 에 다  각목  에 

라 하여야 한다.

3.8.1  원   내 비  재안 (NFSC102) 별  1에 

내 에 고, 그  (감지  상 간 또는 감지  신 에 

는 감지   한다)  내 비  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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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NFSC102) 별  1에  내  또는 내열 에 라 할 것 

3.8.2  감지  상 간 또는 감지  신 에 는 감지  

다  각목  에 라 할 것. 다만, 감지  상 간   600V비닐

연  할  다.

가. 아날 그식, 다신 식 감지 나 R 신 용  사용 는 것   해

지하  하여 드  등  사용할 것. 다만  해  지 아니하는 

식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나. 가목   사용할 는 내 비  재안 (NFSC 102)

별  1  규 에  내  또는 내열  사용 할 것

3.8.3  감지  도통시험  한 단 항  다  에  것 

가. 검  리가 운 에 할 것 

나. 용함  하는 경우 그  는 닥  1.5m 내  할 것 

다. 감지   끝 에 하 , 단감지 에 할 경우에는 별

도  해당감지   등에 별도  시  할 것 

3.8.4  감지  사    식  할 것

3.8.5  원   지 사    상 간  연 항  사업

67  규 에   하는 에 하고, 감지   

  지 사    상 간  연 항  1경계 역마다 직  250V  

연 항  사용하여 한 연 항  0.1㏁ 상  도  할 것  

3.8.6  동 재탐지 비   다  과 별도  ․ 트( 연  는 것

한 에는 그   별개  트  본다)․몰드 또는  등에 

할 것. 다만, 60V 미만  약 에 사용하는  각각  압  

같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3.8.7  피(P)  신   지피(G.P.)  신  감지   에 어  하나

공통 에 할  는 경계 역  7개 하  할 것 

3.8.8  동 재탐지 비  감지  항  50Ω 하가 도  하여야 하 ,

신  각 별 단에 는 감지 에 는  압  감지  

격 압  80% 상 어야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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